
교제폭력 관련 범죄의 정의*

*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2025. 3. <교제폭력피해 진단 도구 해설서> 11-12쪽 [+각주]
** 원 자료의 ‘성적 행위가 포함된’에서 수정(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
　
　
　

Ÿ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Ÿ (강간) 원하지 않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Ÿ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 혐
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Ÿ (디지털성폭력)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
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

  ✓ 비동의 촬영 및 유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
체]**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 저장, 또는 인터넷과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행위

  ✓ (온라인)성추행 및 괴롭힘: 메신저, 채팅,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
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발언, 강압적인 성적 요구, 지속적인 온라인 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

  ✓ 협박 및 강요: 디지털 공간에서 성적 자료의 공개를 조건으로 협박하거나,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폭행 
상해

Ÿ (폭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Ÿ (상해)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행위

주거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
는 행위

모욕

Ÿ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대법원1987.5.12선고87도739판결, 대법원2003.11.28선고2003도3972판결).

Ÿ 형법제311조(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멸적인 언행이나 행위(예: 비하, 조롱 등)를 하여 그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됨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협박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행위
감금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
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행위도 포함(형법 제 35장 비밀침해죄 성립) 

개인정보
침해

Ÿ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Ÿ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
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Ÿ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취급되며, 무단 
수집 및 부당 이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음


